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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

말을 들었습니다. 저희는 노동자 수가 작은 사업장인데, 

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요?



 기존 변경

건설업 총 공사금액
20억 원 이상 사업장

상시근로자 20명 이상

건설업 총 공사금액
50억 원 이상 사업장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

2023년 8월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 

이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
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

단, 10명 이상~2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콜센터 상담원, 돌봄서비스 종사자, 배달원, 

청소·경비원 등 7개 직종이 2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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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설은 바닥면적 6㎡ 이상, 높이 2.1m 이상이어야 하며, 

세부 면적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휴게시설 설치 기준

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 시간은  
휴식시간의 20%를 넘지 않은 곳에 위치 

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 흡연실이나  
비품 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미인정 

휴게시설은 최소 바닥 면적이 6㎡이상이어야  
하며,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 
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.1m 이상



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, 

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

휴게시설 위반 시 과태료

위반 횟수 관계없이 

1,500만 원 과태료

1차 위반

50만 원
2차 위반

250만 원
3차 위반

500만 원

휴게시설 미설치

설치·관리 미준수



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시 지켜야 할 사항

자료 출처: 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, 별표 21의2    •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

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
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

마실 수 있는 물이나 
식수 설비 필수

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
담당자 지정 필수

창문 등을 통하여 
환기 가능

휴게시설 표지
외부에 부착

적정한 밝기 유지
(100∼200럭스) 

적정한 온도 유지
(18∼28℃)

적정한 습도 유지
(50∼55%)

의자 등 휴식에 
필요한 비품 구비


